
4 예 산 총 칙

제1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

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 세입․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계 6,993,982,000 349,699,100

일 반 회 계 5,895,400,000 294,770,000

특 별 회 계 1,098,582,000 54,929,100

기 타 특 별 회 계 576,789,000 28,839,450

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56,796,000 22,839,800

학 교 용 지 부 담 금 6,712,000 335,600

치 수 사 업 42,398,000 2,119,900

경 북 도 립 대 학 9,329,000 466,450

광 역 교 통 시 설 9,254,000 462,700

원 자 력 발 전 지 역 개 발 세 52,300,000 2,615,000

공 기 업 특 별 회 계 521,793,000 26,089,650

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521,793,000 26,089,650

제2조 세입․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,914,54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3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

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
5 예 산 규 모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(△)감 증 감

비 율

계 6,993,982,000 6,561,805,000 432,177,000 6.6

일 반 회 계 5,895,400,000 5,528,000,000 367,400,000 6.6

특 별 회 계 1,098,582,000 1,033,805,000 64,777,000 6.3

기 타 특 별 회 계 576,789,000 583,805,000 △7,016,000 △1.2

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56,796,000 470,602,000 △13,806,000 △2.9

학 교 용 지 부 담 금 6,712,000 2,512,000 4,200,000 167.2

치 수 사 업 42,398,000 39,960,000 2,438,000 6.1

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 9,329,000 9,120,000 209,000 2.3

광 역 교 통 시 설 9,254,000 10,313,000 △1,059,000 △10.3
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52,300,000 51,298,000 1,002,000 2.0

공 기 업 특 별 회 계 521,793,000 450,000,000 71,793,000 16.0

지 역 개 발 기 금 운 영 521,793,000 450,000,000 71,793,000 16.0


